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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및 기피시설 사례로 본 로컬거버넌스 구축:
지방정치 발전과 연계하여*

1)서혁준**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는 저조하며 제한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의 관심

과 중요성은 더욱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정치 발전을 연계하

여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주된 이해관계자들

을 파악하고,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특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를 조망함과 동시에 로컬거버넌스 형성과 지

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도 탐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지역기피시설 건립과 지역개발사업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로컬거

버넌스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특성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하고, 로컬거버넌스

와 지방정치 발전과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주제어: 로컬거버넌스, 지방정부, 지방정치, 참여

Ⅰ. 서 론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그리고 지방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1995년부터 지

역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과 지역 의회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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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능과 자율성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수준에서 활발한 정책형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정책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의 움직임이 보여 지고 있

다. 공공영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성향은 예전과 달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존재는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questions)을 증가시키

고 있다(Lane, 1997: 188). 지방정부들은 외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 넓

은 정치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macro trends)와 지역사회의 특성 변화(micro trends)에 

직면해 있다(Andrew & Goldsmith, 1998: 102~107; Denters & Rose, 2005: 2). 본격적인 지

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형

성과정에 대한 참여는 저조하며 제한적인데,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수동적인 참

여와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의 부재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컬거

버넌스의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Park(2006: 20)에 의하면 민주적 거

버넌스는 다양한 시장과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요하지

만(Putnam, 1993), 지역 상공회의소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조직화되어 있기 보다는 원자화되어 있

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정책과 관련된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용감

한 새로운 세상(brave new world) (Denters & Rose, 2005: 7~9)2)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안인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강조는 기업세계, 자발적 영역, 그리고 활동적 시

민까지 광범위한 새로운 행위자들(new actors)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Miller et 

al., 2000: 2). 신뢰와 상호이해관계의 토대 위에서 정부는 주민들에게 통제(controlling)

보다는 조정(steering)과 권한부여(enabling)를, 그리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지

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더욱 참여적 형태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Tylor, 2003: 190). 이는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인 ‘주민

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

2) Denters & Rose(2005)는 새로운 도전으로 도시화, 세계화, 유럽화, 새로운 실질적 요구, 그리고 

새로운 참여 요구를 들고 있다. Exhibit 1.1(p.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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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

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

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3조)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참여는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를 증가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더욱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Abers, 2000: 5). 따라서 더 나은 지

방정치 발전으로의 이행과 효과적인 지방민주주의의 정착, 즉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로부터의 탈출은 활발한 로컬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로컬거버넌스

와 안정적인 지방정치 환경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지방

민주주의 확고한 정착을 돕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논의

와 더불어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정치의 발전을 조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주된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로컬거

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특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한다. 이후 로

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를 조망함과 동시에 로컬거버넌스 형성과 지방

정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역할도 탐색하기로 한다3). 지방정

부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정책형성 및 집행과 지방정치 무

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의 웰

빙(well-being) 극대화, 다른 이해관계자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서비스전달과 

정책형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책임이 있는(Stoker, 1997: 

231~232) 지방정부의 역할변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지 않을 경우 좋은 로컬거버

넌스 구축을 위한 발걸음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4). 한편, 관련 이해

3)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잡다양해지고 많은 공공서비스가 해체(dismantling)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었다.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가진 국가는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자원의 부족, 정
통성의 부족, 통치할 수 없게 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다른 사회적 행

위자에 의존하게 되었다. 즉,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의존성에 관한 시각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

었다(Pierre & Peters, 2000: 4~5).

4) 한국의 권력구조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지방정치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

는 행위자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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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들은 로컬거버넌스에서 지방정부와 상호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 행위자임과 동시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지역기피시설 건립(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이천

시 환경기초시설 건립,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건립, 울산북구 음식물자원

화시설 건립)과 지역개발사업(부산시 명지대교 건설사업, 무주군 관광레저도시 

골프장 건립, 음성군 꽃동네 금광개발)에서 나타난 갈등사례를 분석한다. 갈등사

례는 항상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이해관

계자들의 상호행동 방식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례분석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진행 혹은 종결된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

정하였다. 대상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된 사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5).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의 정

책형성과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인 로컬거버넌스

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로컬거버넌스 논의를 통

하여 도출된 특성 및 기준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고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발

전과의 관계를 모색한다.

Ⅱ.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1. 로컬거버넌스와 주요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란 일반적으로 정부와 국가에 의한 통제 대안(alternative)으로 인식되고 있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서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있다. 즉,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막강한 권력

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님 정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토론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로컬거버넌스 구축의 시발점이자 지방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5) 다양한 연구주제에 맞게 분석된 사례의 내용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재분석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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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irst, 2000: 13). 서구에서 거버넌스는 국가의 재정위기, 시장(market)에 대한 이념변

화, 세계화, 국가실패, 신공공관리 등장, 사회변화와 복잡성 증가, 전통적인 정치 책임

성에 대한 유산(legacy) 등으로 인하여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었다(Pierre & Peters, 

2000: 50~69).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

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거

버넌스6)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Rhodes(2000: 55~63)는 ‘신공공관리, 좋

은 거버넌스, 국제적 상호의존, 사회-사이버네틱 시스템, 새로운 정치경제, 네트워크, 

권력의존’으로 거버넌스로 정의하였다. Pierre & Peters(2000: 22~24)는 ‘사회･정치적 행

위자들의 역동적 결과(dynamic outcome)’로7), Kooiman(2000: 138~139)은 ‘공･사 통치자

들(governors)의 참여’로, Lynn 등(2001: 7)은 ‘대중적으로 지지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

급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 혹은 규정하는 법, 규칙, 사법적 의사결정 체제(regimes)이

며 행정적 실천’으로, Jachtenfuchs (2001: 246)는 ‘사회관계에 관한 의도적 규제’로, 

Coaffee & Healey(2003: 1979)는 ‘집합적 행동의 동원(mobilization)과 조직화에 대한 방식

과 실천’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사

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통치자가 되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개인 혹은 조직들이 공

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적(direction), 통제(control), 협력

(coordination)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다(Lynn et al., 2001: 6). 또한, 협력

적이고 조정활동의 새로운 실천 분야인 거버넌스는 관리행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파트너십, 그리고 심의 포럼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Hirst, 2000: 17~19) 

한편, 지방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가 등장하면서 대두된 개념이 로컬거버

넌스 개념이라 할 수 있다(Stoker, 1997; 원구환, 2003: 20에서 재인용). 기존의 공식

적인 정치와 행정의 결합에 대한 주장은 정부가 하는 방식(ways of doing 

6) 거버넌스란 용어는 정책네트워크(Rhodes, 1997), 경제영역들과의 협력(Campbell et al., 1991; 
Hollingsworth et al., 1994), 공-사 파트너십(Pierre, 1998); 협력적 거버넌스(Williamson, 1996), 개혁 

촉진을 위한 World Bank와 IMF의 좋은 거버넌스(Leftwich, 1994) 등과 같은 광범위한 현상에 대

한 개념으로 되고 있다(Pierre & Peters, 2000: 14).

7) 사회-정치적 거버넌스란 공･사 행위자들이 사회문제 해결 혹은 사회적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통치활동(governing activities)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배열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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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경제성과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 더 큰 사회적 정의에 대한 추구, 기본적 욕구 및 문화적 정체성

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환경관리에 대한 더 강력한 인식 등은 로컬거버넌스 방식

으로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Coaffee & Healey, 2003: 1979~1980). 이러한 로컬거버

넌스는 단순히 거버넌스 이론의 국지적 적용이라는 의미를 넘어 직접민주주의 체

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적 연습과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김석준 외, 

2000: 140).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재일(2003: 

11)은 ‘권력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정부, 이윤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업, 그

리고 사면을 중심축으로 하는 NGO 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는 사회 주요 팩터간

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도형(2004: 23)은 ‘공･사 부문의 구별 없이 지역 내 여러 부문의 공동

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방통치양식’으로, 

소순창･유재원(2005: 304)은 ‘지방정부, 시민단체 외 민간기업, 그리고 이익단체, 

전문가집단, 일반시민대표 등을 포괄하는 참여자간의 동반자 관계에 의하여 공사

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거버넌스 혹은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협력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누가인가?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로컬거버넌스

의 이해관계자(지방권력자의 유형)는 크게 국가, 시장(market),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mayor), 시의원, 관료 등 공직자와 시 혹은 시의회의 부처나 

위원회 등은 국가로, 사업가, 기업가, 업종별기업조직 혹은 상공회의소 등은 시장

(market)으로, 사회단체, 시민단체 및 근린주민조직은 시민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박종민 외, 1999: 127). 오재일(2003: 10)은 로컬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역

할에 대해 첫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기관, 집

행부에 대한 통제･감시･평가 기관, 분쟁의 조정자로, 둘째, 집행부의 장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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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표자, 집행기관 책임자, 지역문제 해결 및 지원자, 지역사회 기획가로, 셋째, 

지역언론은 정보제공자, 지방정부 감시자, 공정한 심판자, 문제 제기자로, 넷째, 지

역산업은 지역 부의 생산자, 고용장소 제공자, 지방정부 재원 조달자, 조직경영 선

구자로, 다섯째, 대학은 정보 발신자, 사회가치 수호자, 사회자본 생산자, 건전한 

비판자로, 여섯째, 주민은 유권자, 납세자, 감시자, 참가자로 역할을 각각 제시하였

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지역 내 모든 행위자(기관)가 

될 수 있다.

2.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발전

단순히 공식적 권위를 재배분하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많

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Lynn et al., 2001: 15). Stoker(1996: 194~206)는 좋은 로컬거

버넌스(good local governance)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 개방성(openness), 심의

(deliberation), 그리고 행동 능력(capacity to act)을 제시하였다. 첫째, 좋은 거버넌스

를 위한 결정적인 가치는 시스템 개방, 불만표출에 대한 낮은 장벽, 열악한 조직과 

자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로컬거버넌스의 개방시스

템은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덕목이며 대표선출, 이슈에 대한 직접선거, 그리고 회

의 참여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같은 절차 각각에 대하여 장소(space)를 제공한

다. 예로 지역주민 포럼(neighborhood forum)을 들 수 있는데 개방된 회의를 통해 

공통관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정당캠페인에서는 결코 도출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된다(Phillips, 1996: 35). 둘째, 좋은 로컬거버넌스는 심의 기회(opportunities for 

deliberation)를 필요로 하게 된다8). 정치제도는 시민들 서로서로가 심의자(deliberators) 

혹은 판단제공자(reason-givers)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청회, 패널, 포

럼 등을 통하여 정책형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결정자나 정

치인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증거(evidence)나 현재의 선택(options)

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심의방식에서의 대중토론은 밀폐된 문 뒤(behind- 

closed-doors)의 정책발전보다는 시민지도자들에게 더욱 더 명확한 토대를 제공하

게 된다(Stoker, 1996: 201). 주민투표도 심의 관계에서 시민들이 몇 가지 반응에 대

8) 이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participation)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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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택하도록 사용되는데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투표한 이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Elkin, 1987: 172~173). 셋째, 개방성과 심의도 중요하지

만 효율적인 행동을 위한 능력이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그 빛을 잃게 된다9).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출구(exit) 혹은 발언(voice) 전략(Hirschman, 1970)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재발견 논의(Osborne & Gaebler, 1992)처럼 경제적･
사회적 도전과 문제에 대해 정부 내, 그리고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10). 따라서 좋은 로컬거버넌스는 통합적 행동 능력이 필요

하며 이는 파트너들이 장기적인 관계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가능하다.

Rhodes(1988: 371~387)는 발전된 산업사회들은 기능적･제도적 전문화 과정과 정

책과 정치의 분리를 통해서 거버넌스가 성장(growth of governance)한다고 설명하

였다. 유럽의 정부들은 광범위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사, 그리고 자발적 영역에서

의 조화(coordination)와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정하

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즉, 정부는 노 젓기(row) 보다는 조정(steering)11) 역할

(Osborne & Gaebler, 1992)을 해야 하는데, 거버넌스 맥락에서의 조정은 정부가 정

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공･사, 그리고 자발적 영역의 파트너들과 합께 

정책과 집행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toker, 2000: 98). 한편, Stoker 

(2000: 99~104)는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효과적인 집합적 행동을 위하여 도시차원

에서 정부가 사용했던 다수의 도구들을 제시하였다12). 첫 번째는 문화-설득 기술

(culture persuasive)인데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있어서 다른 행위

자들을 고취･설득･촉구하기 위해 정부의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잡음(noise)을 줄이고 상호학습(mutual 

9) 대부분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는 전문가, 행정가 등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

는 무감각, 경직성, 책임감 부족과 같은 결점을 어떻게 확인하는가가 문제이다(Stoker, 1996: 203). 

10) 파트너십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파트너십은 전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언명(commitment)과 활동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Cameron & Danson, 2000: 18).

11) 조정(steering)과 같은 거버넌스 개념은 많은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며(Pierre, 2000), 
사회 조정과 같은 국가의 개념은 여전히 거버넌스 이론의 중심이다(Kooiman, 1993, 2000). 여
기서 문제는 국가는 여전히 사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시각과 국가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행위

자들 간의 관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Pierre & Peters, 2000: 23). 

12) Stoker(2000)의 연구는 이러한 도구들이 어떠한 긴장(tensions)과 모순(contradictions)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일부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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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럼(fora)을 제공하는 것이다13). 세 번째는 지

방정부가 거버넌스를 조정(steer)할 수 있도록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을 제공하

는 것이다. 네 번째는 모니터링 절차(procedures for monitering)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도시개발협회, 주택연합과 같은 새로운 기관(agencies)을 설립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소순창･유재원(2005)은 로컬거버넌스

를 정책 행위자들의 자율성, 상호의존성, 협력, 조정, 네트워크 관계에서 분석하였

다. 최영출(2004)은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적 조건을 분석하였는데, 실증적 분석결

과에 의하면 각 파트너들간의 상호신뢰와 존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오재일(2003)은 거버넌스가 구현된 사회의 특성으로 상호의존성,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신뢰와 우호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서혁준･명
성준(2009)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상호협력, 공동학습 및 합의, 제도적 장치를 

로컬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심의과정, 

개방성, 협력과 조화,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례를 고찰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3.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관계

지방정치는 주로 지방정부 연구 즉, 지방정부의 법적권한과 구조, 시장, 위원회, 

관료 등의 중심 행위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ies)에 만연한 자본

축적과 사회갈등의 맥락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후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과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공공사업의 영역에서 집합적 행위를 이루기 위한 통치

(governing)와 관련된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버넌스에 주요 초점을 두게 되었

다(Stoker, 2000: 91~93).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치 발전은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통치가 아니라 로컬거버넌스에서 추구하는 

13)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포럼의 확립은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는 혹은 공식적인 정치과정에서 

거의 목소리(voice)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Stoker, 20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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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민사회, 정부, 시장 등이 지역사회 공동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공유한

다는 점에서 볼 때(김석준 외, 2000: 233),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불균형

적인 권력구조 형태를 보이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의미에서 지방정치란 지방이라고 하는 국지적 공간단위에서 지역사회

를 이끌고 나가는 권력구조와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정과 현상을 의미한다

(부만근, 2005: 78).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의 증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주민연합 등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 등을 통하여 지방정치

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정치는 점차적으로 발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독주체제, 선거정치와 정치적 기회주의, 성장정치와 소

비정치, 귀속주의 정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박종민 외, 1999: 133~137) 지방정

치가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치의 발

전을 위해서는 영향력의 균형 추구와 아울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작

용과 협력, 즉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은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요 초점의 대상은 당연히 지방

정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지방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정부는 그 중심에 있으며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참여자

들과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란 지리적으로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정치 구성단위(political unit)에 대

한 한결같은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Pierre & Peters, 2000: 4)14). Stoker(1997: 10~11)

는 지방정부의 문제는 민주성 부족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에 있으므로 로컬거버

넌스의 개념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전달기능보다는 지방정부 정치적 역할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언하면 지방정부의 비효율성이 결국 지방정부의 

비민주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정부는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던 비민주

적이며 비효율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를 형성, 이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의 담당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엄태

석, 2005: 99). 결국 정책형성과 집행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14) Keating(1991)은 지방정부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차원은 지방정부를 정

치적 갈등 관리를 위한 도구로 보는 민주적･참여적 대상으로, 다른 차원은 서비스 생산과 전

달을 통하여 집합적 욕구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공공조직으로 보았다(Pierre, 1999: 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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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시민단체(civic 

associations)는 정부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질적인 집단들 간

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지역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제대로 표

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집합적 행동이 효과적으로 표출

될 수 있도록 프레임웍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목표(desirable goals)에 도달할 수 있

는 지침을 강구해야 한다(Stoker, 2000: 98). 즉, 지방정부는 개별 행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안정적 레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독립성이 강한 시민사회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Hirst, 2000: 14). 여기서 지방정

부, 지방정치 발전, 그리고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임성을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연결

망 구성을 통해 민간부문과 공유하는 것인데(신희영, 2005: 2~3), 이를 통하여 지방

정부가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

시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지방정치에서의 로컬거버넌스 이론들은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결과와 공식

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공･사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로컬거버넌스 접근은 지

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방정부의 능력(local authorities' abilities)에 대해 더 많은 

제약요소를 부과하였다(Pierre, 1999: 376~377). 기존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

던 정책집행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참여를 유도해야 되

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과정에서 정치는 참여의 자유를 수반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 특히 시민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정치적 존재이며, 

스스로 통치하는 사람인 동시에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정치 공동

체의 운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숙의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Shearing & Wood, 

2003: 207). 즉, 민주적인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

동적인 지역시민들과 시민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지방정치문

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능숙한 시민이 필요하다(Park, 2006: 22~24). 결과적으로 로

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를 게을리 할 경우, 그리고 단순히 관료나 공공대표들

에게 의제를 추구하도록 내버려 둘 경우에 행정가들과 지배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

지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멸망(demise of democracy)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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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Hilliard & Kemp, 1999: 355). 이러한 관점을 로컬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살펴

볼 때, 지방정책 형성과 집행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로컬거버넌스

의 구축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지방정부는 다시 정책 및 정치과정에서 주도권을 행

사하게 된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정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리고 지방정치 발전의 퇴보로 이어지게 되며 종국적으로 지방민주주의의 정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5). 

이러한 차원에서 Box(1998: 19~21)가 제시한 로컬거버넌스16) 네 가지 원칙을 다

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범위의 원칙(scale principle)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은 가능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

해지는 것이 더 선호된다. 둘째, 민주주의 원칙(democracy principle)이다. 최선의 정

책결정은 엘리트 집단의 선호나 선출된 대표에 의한 심의보다는 대중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정이다. 셋째, 책임성 원칙

(accountability principle)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주인(owners)이기 때문에 어떠

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선출된 대표와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역주민들의 역할

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합리성 원칙

(rationality principle)이다.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들, 

선출직 대표들,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은 선택에 대한 가치, 가정, 이유 등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한편,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의 발전을 주도하

게 되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란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결고리를 형성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더 많은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거버

넌스 시스템으로써의 지역사회는 선출직 대표들, 공공서비스 제공자, 이익집단, 

영향력 있는 시민들(powerful citizens), 그리고 일반 대중들 간의 정보와 논의가 자

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Box, 1988: 82). 결국 의견 차이에 대한 개

15) 민주화의 과정은 투명하지 못한 엘리트주의자와 후견주의적(clientele)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Hohn & Neuer, 2006: 296).

16) Box(1998)은 지역사회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구분 없이 로컬거버넌스로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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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openness to difference)17), 커뮤니케이션 의지(the willingness to communicative), 

그리고 학습 의지(the willingness to learn)와 같은 실용적인 원칙은 다양성, 역동성, 

복잡성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Kooiman, 2000: 162)18). 다시 말하

면,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논의와 심의를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그리

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토론회, 포럼,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 

장치에는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장치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 포함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참여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이해관계자들 간

의 상호신뢰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Ⅲ. 사례분석을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1. 사례 개요

1) 서울시 추모공원(제2시립승화원) 건립19)

서울시는 급증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서울시 서초

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총 17만 1,335㎡의 규모로 제2승화원

시설인 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추모공원건

립추진협의회는 추모공원 건립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기준절차에 따라 잠정 선정된 서울지역 권역별로 9개 

자치구 13개 추모공원 후보지의 지역주민들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01년 3월 

21일 제1차 공청회를 실시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지

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은 파행으로 끝나게 되었다. 또한, 서초구의 내곡

17) 로컬거버넌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는 정치와 함께 사회적 상호작용

을 고양한다(김석준 외, 2000: 143).

18) 그러나 Kooiman(2000: 162)은 이러한 원칙만으로는 사회시스템 간 필요한 통합을 이끌어 내

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유일한 방식은 우리사회의 합리적(rational)･인본주의적
(humanistic) 뿌리를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자의 병치(juxtaposition)와 결합(combination)
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최재실(2006)의 사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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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원지동이 추모공원 건립 대상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서초구 주민들

은 청계산･내곡동 화장터 건립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주민집회 개최와 

반대활동에 주력하였다. 결국 서울시, 서초구, 주민대표들 간에 현안문제에 대해 

5차까지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실질적 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

과 서울시는 2002년 4월 30일에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기공식과 공사 착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추모공원 건립공

사 착공이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다. 이처럼 주민의 극심한 반발과 소송 제기로 

표류하다 2007년 대법원이 추모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하고 

2008년 국토해양부와 종합의료시설 입지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

후에도 지속적인 반발로 어려움을 겪다 착공 9년여 만인 2010년 2월 추모공원 공

사의 기공식을 가졌다.

2)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건립20)

이천시는 1995년 모가면 소고리에 건립한 위생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2004년)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추가설치 계획을 추진하였다. 1997년 8월 소각시설 후보지 중 설성면 자석

리 일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저항이 시작되었

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소각장 입지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1999

년 11월 30억원의 보상금을 전제로 지역 자치공동체에 소각장 시설 유치를 공모

하였다. 더불어 범폐추협(범 시민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의 구성을 지원하면

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천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0년 10월 범폐추협은 환경전문가와 

부지에 대한 사전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안

을 마련하였으며,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를 재정하여 시설 입지지역에 보다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도 체

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02년 12월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 일원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20) 채종헌･김재근(2009)의 사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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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21)

제천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1979년 조성된 고암동 위생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2005년쯤 포화가 예상되어 새로운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

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천시는 2002년 8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을 확정하고, 9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책

임전담팀(TFT)을 구성하여 입지선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팀은 비선호시설

에 대한 주민반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시설입지를 

위한 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조

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내 선진 환경시설지역 견학을 추

진하기도 하였다. 책임전담팀은 2003년 1월에는 입지선정방식을 주민공모제로 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여 결정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다. 입지결정은 공모(공고), 응모접수, 후보지 타당성조

사 용역실시, 주민설명회, 입지선정위원회 후보지 최종결정 순으로 정하고 주변

지역마을 발전기금 및 여타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다. 입지공모 후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하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조사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순회 주민설

명회를 통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2003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

로 신동 동막골을 최종 입지지로 결정하고 내용을 고시하였다.

4) 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22)

울산북구청은 음식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식물자원화시설의 당위성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건립추진이 시급

함을 인식하고 북구 중산동에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빚게 되었다. 북구청은 2001년도에 구의

회에서 2번이나 시설결정신청을 했다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비를 신청하였고, 주민의 동의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

라 지역주민들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

21) 박길용(2007)의 사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22) 오성호･홍수정(2006)의 사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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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결국, 2004년 3월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7월에는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구청이 주민설득 후 찬반투표로 결정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였다(부산일보, 2004. 7. 13.). 또한, 11월에는 주

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

지 않는 등 반발도 하였다. 북구청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자 시민 배

심원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2월 배심원단은 단체, 주민, 중재단, 행정기관 등에

서 참여자를 추천받아 총 45명으로 구성하였다. 배심원단의 역할은 중산동 지역

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입지의 적합성과 민주적 절차 등을 조사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은 진행 및 운영방식 토론, 주민과 구청측 진술청취, 

운영현황 및 기술부분 토론, 공개토론회, 패널, 자체회의 등을 통하여 참석자 3분

이 2 이상 찬성으로 12월 29일 시설건립을 최종 확정하였다. 여기서 배심원단의 주

관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반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

록 공개로 진행하였으며, 적극적인 토론과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

였다. 이로써 ‘혐오시설’이라며 극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과, 늘어가는 음식물쓰

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시설’이라는 북구청 간의 갈등은 사라지고 

2005년 8월말 시설이 준공했다.

5) 부산시 명지대교 건설사업23)

명지대교 건설은 부산시가 1993년 낙동강 하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

시를 하면서 예고되었다. 그러나 부산시가 명지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2월과 2002년 2월 사이에 명지대교 조기건

설을 촉구하는 이해관계자들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19차례의 토론회와 

시민공청회가 이루어졌다. 2002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

었고, 이에 부산녹색연합이 4월에 계획안에 반발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제기하였다. 2003년 12월에 부산시는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의

해 명지대교 건설승인을 받게 되었으며, 습지보호지역 내의 행위허가과정에서 논

쟁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 6월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 내의 행위허가를 승인

23) 강성철･문경주(2005)의 사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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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어 건설공사가 착공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6월 명지대교건설을 반대하

는 집단들이 법원에 명지대교 건설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8월에

는 법원에 의한 현장조사가 명지대교 건설현장에 이루어졌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갈등은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2006년 2

월 명지대교 착공금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3월에 부산지방

법원은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보호를 이유로 부산시와 

명지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명지대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6

월에는 부산고법이 가처분 항고서가 기각되었으며, 재항고가 2006년 11월 대법원

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이후도 계속적인 갈등을 보였지만 명지대교24)는 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월 착공하였으며 민간 컴소시엄인 명지

대교(주)가 건설, 2009년 10월 개통되었다. 

6) 무주군 관광레저도시 골프장 건립25)

사건의 발달은 2005년 4월 무주군청 직원이 마을에 들어와 동의서를 받아갔는

데, 그 당시에 골프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무주군이 대한전선과 함께 ‘관

광레저도시 사업제안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때야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2005년 8월 무주 기업도

시･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무주 기업도시를 골프장 건설이 주목적

인 사업이라고 단정하며, 기업도시 개발 자체는 찬성하지만, 환경문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미비 등을 이유로 골프장 위주의 개발에 반대하였다. 이러

한 주장은 사업제안자가 편입지역민들(8개 마을 148세대 313)과 충분한 협의 없이 

그들의 문화･역사･전통 등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

전을 옮겨야 하는 입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

책위원회뿐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골프장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6년 2월 

16일에는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이 문화광광부 청사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를 열었다. 이러한 서울 상경 반대의견 제시는 그 후 10여 차례 계속되었다. 한편, 

24) 명지대교는 2009년 7월 부산시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을숙도대교로 공식명칭이 변경되

었다.

25) 안상근･서용석･김태영(2009)의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까지의 현황을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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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코너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NGO들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었으며, 2006년 3월에는 무주리조트에서 지

역주민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

청회 등을 개최하고 설득력 있는 개발계획과 이주 및 보상계획을 제시하며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밝혔다.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7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

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 10월에는 무주군과 대한전선, 농촌공사 사이에 용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전선과 무주군은 공동출자를 통해 전담 법인

인 무주기업도시㈜를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 무주관

광･레저기업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취소 소송을 내었다. 기업도시 편입지역

인 무주 두문, 덕곡마을 주민 268명은 2007년 12월 11일 건설교통부장관과 문화관

광부장관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센 반발은 지속되었

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5월 대한전선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상계

획 열람공고 후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를 거쳐 토지 보상하려던 당초 계획을 뒤

집고 열람공고를 중단, 사업이 전면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개발계획을 찬성

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들 간의 집회가 열리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7) 음성군 꽃동네 금광개발26)

2000년 초 음성 꽃동네에 4개의 광산 개발이 잇따라 허가되자 주민 대책위원회

를 구성, 광산 개발이 중지되고 광업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

다. 2001년 1월 주민들은 태화광업(주)27) 앞에서 이 일대에 대한 광산(금광)이 개발

되면 주변의 지하수 고갈과 식수 오염, 지반 붕괴 등으로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 광산 개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충북도와 음

성군에는 광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꽃동네 측은 금광개발 저지 투

쟁위원회를 꾸려 ‘맹동지역 금광 개발 저지 및 국토보전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26)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7) 이후 2009년부터 (주)대륙광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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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으며,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함께 금광 개발 반

대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꽃동네 등은 2003년 5월 산업자원부에 광업권 설

정 허가 취소 청구를 냈다 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15일 

서울 행정법원은 꽃동네가 산업자원부 광업권등록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태화광

업 광업권 설정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하고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변경 

인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0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광산개발로 인한 공익침해 우려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채광인가와 광업권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

원은 구체적 개발행위인 채광인가와 포괄적 권리인 광업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광업권 허가 때문

에 토지나 환경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2010년 3월 대

법원이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금광개발과 관련된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채광을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며, 음성군은 태

극광산 갱구를 강제로 막는 방법을 택하였다.

2. 사례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비자발성

지역기피시설 사례와 지역개발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 지역의

원, 지역주민, 지역주민협의회, 사법기관, 위원회, 시민단체, 기업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제천시 사례를 제외하고 지역

의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형성

하려는 모습만 보였다. 강성철･김상구(2005)의 부산시와 환경NGO 간 인식조사결

과에서처럼 공익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여론형성 및 주도, 시민 이해표출과 집약, 

합리적 대안 제시, 이해와 갈등의 조정, 전문지식과 자문의 제공, 토론회･청문회 

등의 참여, 정책 수정 및 보완요구, 정책오류의 수정 및 변경시도, 정책에 의견 재

투입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나타났다.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은 정책결정과정에 자발적

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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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이 존재함에도 지방정부와 환경단체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

일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로컬거버넌스 구축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결여되어 있는 점도 파악되었다. 또한, 음성군의 사례

에서 지방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개발업체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방관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사례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수동적인 태

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해관계를 관찰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에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2) 초기 심의과정과 개방성의 부재

개방성의 가치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하거나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천과 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Stoker, 1996: 199). 

이는 초기 심의과정과도 어느 정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주요 요소인 초기 심의과정과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천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기역

기피시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가 입지선정 절차에 이

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발표 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갈등과 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사례

에서는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함으

로써 부지선정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부지선정과정에 해당 지

역주민들에 대한 참여가 배제된 것이 로컬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문제로 작용하였

다. 특히, 울산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립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

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

하였으며 결국에는 자녀 등교거부로까지 이어졌다. 즉, 주민참여의 배제, 정보의 

미공개, 행정의 비민주화를 보였다(오성호･홍수정, 2006: 347). 또한, 지역개발사업 

사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산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낙동강 

하구에 임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면서 예고되었고,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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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언급 및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받아감으로 인하여 사건이 발단되었다. 음성군의 사례도 사전에 관련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개발사업자에게 개발허가권을 내주었다. 결론

적으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형성 초기 단계에 심의과정을 거치

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책추진과정

에서 갈등의 증폭만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갈등은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이 지속된 것은 아

니다. 최재실(2006)의 연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기회가 

많을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제공이 많을수록 긍

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천시 사례와 울산북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갈

등을 종식시키고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방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이해관

계자들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토론과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참

여를 조장하였으며,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제천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제천시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초기에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도 병행하였다. 또한, 집행기관의 절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준비단

계과정부터 입지선정추진과정에서 결정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처럼 지역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

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협력과 조화의 부재

로컬거버넌스는 일방적인 정부주도 하에 혹은 단일 행위자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례에서 협력과 조화를 찾아보기 힘들

다. 서울시, 부산시, 무주군, 음성군은 정책형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적인 결

정이 이루어진 단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이 법원의 결정

으로 이루어졌다. 무주군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도 표류 중에 있는데, 특이한 점은 

관련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은 무주 관광레저도시의 건립을 촉구하

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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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협력과 조화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

에 치중하여 정책을 형성하려는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천시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초기 부지선정 시에는 지방정

부와 지역의원들만이 참여하였지만, 지방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지방정부는 지원만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협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모

습을 보여주었다. 제천시 사례의 경우 지방정부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입

장이 아니라 지역주민 주도방식을 선택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일임하고 대신 위

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입지선

정위원회와 전문연구기관의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주민순회설명회, 주민협의회 

등의 주민참여 장을 마련하여 투명성, 공공성,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순탄

한 입지선정이 되었다. 울산북구청 사례의 경우도 협력과 조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시킴으로 인

하여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4) 지방정부 수동적인 역할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중요

하다. 대부분의 정책형성과정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직･간접적

으로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인 지역주민들을 비

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이들의 상호협력과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역할은 로컬거버넌스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는 합의를 이

끌어 내는데 실패하여 사업의 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음성군 사례에서도 지방정부는 중재

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업지역에 대한 강제적인 봉쇄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 부산시와 무주

군 사례에서도 지방정부는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종국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수행으로 인하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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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의 수동적인 역할은 로컬거버넌스의 적극적인 구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이천시의 적극적인 조정

(steering) 노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천시는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처음부터 부

지선정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

여함과 동시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구축함으로서 갈등을 소멸시킬 수 있었

다. 제천시는 입지선정과정에서도 행정절차의 정당성 구현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고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로컬거버넌스 구

축 노력은 원만한 합의형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기 단계부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5) 제도적 장치 구축의 부재

효율적인 로컬거버넌스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원만

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제도적 장치의 구축은 사례를 통

해 도출할 수 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와 합의형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천시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개방과 심의과정

의 부재로 인하여 난항을 겪었지만 공모유치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협약을 맺음으로 인해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는 울산북

구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력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정부는 시민 

배심원제를 제시하였고 배심원단의 투표로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이 준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제천시 사례는 초기 정책형성 단계부터 제도적 장

치를 구축하여 로컬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즉,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였으며, 제천시 의회와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주민공모제를 통하여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고 주민협의제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활동(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채종헌･김재근(2009)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여･협약절차 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합의만

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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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제시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구축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며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결고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은 합의형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로컬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분석의 종합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의 정치적 행위자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방차원의 문제들이 그들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부만근, 2005: 77). 사례는 앞서 제

시된 로컬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인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여 공개적인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심의 기회의 제공과 개방성 여부, 협력과 조화,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장치 구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형성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주요한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장사시설, 

소각장, 매립장과 같은 지역 기피시설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

다. 이 점에서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기피시설인 서울시 추모

공원 건립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킨 결

과 난항을 겪게 되었다. 건립 부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한 공청회 및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

었다. 결과적으로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결정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책

이 집행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건립 사례는 서울시 사례와

는 달리 입지선정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켰으며 시민대표를 포함하는 범폐추

협의 구성을 지원하면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이천시는 행･재정적 지원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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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정책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천시도 처음 부지선정을 결

정하였을 때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심

의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결정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이천시는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즉, 참여의 조장과 동시에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였으며 협약절차 등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천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사례는 로컬거버넌스 작동

의 표준을 보여주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입지선정단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확

립하였고 입지선정방식을 주민공모제로 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입찰을 통하여 조사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또

한, 주민순회설명회와 주민협의회 등을 통하여 공개적 토론, 심의기회 제공, 협력

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정부주도적인 역할보다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울산북구청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사례는 정책형성과

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첨예한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시민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로컬거

버넌스로의 이행을 준비하였다. 아울러 공개토론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조장하였으며 결국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인 명지대교 건설 사례에는 추진과정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발을 찬성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토론

회와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산시는 관련 이해관계자

들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종국에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표면적으로 부산시와 환경관련 시민단체들만 나타나 있을 

뿐 건설을 시행하는 기업과 지역주민들은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즉,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 무주 관광레저도시 골프장 건

립은 지역의 개발을 위한 무주군의 정책이었지만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사

회단체를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진행하기보다는 무주군과 개발업체가 일방적으

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갈등이 점차 확산되자 무주군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

며 민관공동협의체 구성을 밝혔지만 지역주민들은 소송을 내는 등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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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꽃동네 금광개발은 지역의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광산을 개발하려는 기업과 이

를 저지하려는 꽃동네 지역주민, 그리고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음성군의 사

례이다. 초기 광산개발권을 허가하기 전에 지역의 관련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은 광업허가를 개발업체

에 내주었다. 중재를 위한 음성군의 역할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더욱 갈등을 

증폭시켜 이해관계자들 간의 많은 법정분쟁으로 이어졌으며, 음성군은 초기 개발

업체에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저지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결국 대법원의 결정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합의점 모색을 강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들의 작동여부를 파

악하였으며, 각 요소들의 구축과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표 1> 참조). 논의를 종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참여자는 크게 국가(지방정부), 시장(market), 시민

사회가 모두 주요 이해관계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분석결과에 의하면 로컬거

버넌스 형성을 위한 인식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

으며,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능동적으로 사안을 대처하기보

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심의과정과 개방성 측면에

서 보면, 대부분 사례에서 관련 요소들이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이해관계

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셋째, 협력과 조화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사업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었다. 넷째, 몇몇 사례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재하고 효과적인 정

책의 추진을 위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다섯째, 제도적 장치의 조기 구축은 합의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는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역개발 및 기피시설 사례로 본 로컬거버넌스 구축: 지방정치 발전과 연계하여 199

<표 1>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와 구축과정

구분 서울시 이천시 제천시 울산북구

주요 이해관계자
서울시, 서초구,

지역주민, 법원 등
이천시, 시의원,

협의회, 지역주민 등

제천시, 주민협의제,
입지선정위원회,

지역주민 등

울산북구청, 구의회,
지역주민, 배심원단 등

초기 심의과정 × △ → ○ ○ × → △ → ○

개방성 × → △ × → △ → ○ ○ × → △ → ○

협력 및 조화 × △ → ○ ○ × → △

지방정부 역할 × × → △ → ○ ○ × → △

제도적 장치 × × → △ → ○ ○ × → ○

결과 법원 결정 협의회 의결 합의 배심원 투표

구분 부산시 무주군 음성군

주요 참여자
부산시, 환경단체,

명지대교(주), 법원 등

무주군, 대한전선,
반대대책위원회, 법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음성군, 꽃동네
지역주민, 환경단체,

위원회, 법원 등

초기 심의과정 × × ×

개방성 × → △ × → △ ×

협력 및 조화 × × ×

지방정부 역할 × → △ × → △ ×

제도적 장치 × × → △ ×

결과 법원 결정 표류 중 법원 결정

주) ×: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요소가 정책형성과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
△: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요소가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났지만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
○: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련 요소가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나 정착된 상태

결론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 자세, 초기 심

의과정과 개방성, 협력과 조화, 능동적인 지방정부, 제도적 장치의 구축 등은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

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혹은 사업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Ⅳ. 결론에 대신하여: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 발전 과제

이상의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지방정치 발전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심과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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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수동적이라는 점이다. 즉, 정책 혹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

자들은 상호신뢰와 참여에 바탕을 둔 협력과 조화보다는 개별 이익에 치중한 나

머지 정책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역할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

우 모든 사례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

다. 즉,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입장에 서 있기보다는 오

히려 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중재적 입장보다는 자신들의 주

장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 참여와 

타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는 갈등관리다(Dye & MacManus, 2007: 2)

라는 말처럼 지방정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그 빈도와 규모

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통한 갈등의 해결, 즉 참여와 상호협력 등을 통한 공통의 목표달성은 지

방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지방자치를 보다 공고화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신뢰에 기반 한 최소한의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발전

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협력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개방과 심의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제천시의 사례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

으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합의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갈등

이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공개와 심의과정을 도

입하였지만 초기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경우는 그 결과에서도 지속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많은 지역주민

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

으며 투표를 통한 참여, 공청회･포럼 등을 통한 의견제시 및 발언 등의 빈도와 수

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가까운 장래에는 시장, 정치인, 기업

가 등 특정 행위자가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지

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정치인들은 대표성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방된 무대(open theatres)(Copus, 2004: 188~197)를 제공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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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방정치

는 생활주체인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정치인은 이를 매

개하고 촉진하여야 한다(이기우, 2003: 94~95). 한편, 지방정부는 이를 활성화시키

기 위한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셋째, 합의와 조화에 의한 정책결정보다는 대부분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며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의보다 갈등이 팽배한 경우 의사결정은 점차적으로 논쟁해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Rast, 2006: 103~104). 종국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효율적인 정

책의 형성과 집행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인과역

전(因果逆轉)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하고, 토론 및 공청회 등에 참여시킴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이 요구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성공적인 로컬거버

넌스의 정착은 지방정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자 지방민주의의 확고한 정

착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다. 한편, 로컬거버넌스의 주축인 지방정부, 기업, 그

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우호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할 수 있지

만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책형성을 위한 이들 간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효과

가 증가하게 된다(Box, 1998: 163)28).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지방정부, 기업 등 사익 추구 조직, NGO 등 공익단체, 일반 주민들간 네

트워크가 형성되고,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며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

가려는 행위양식이 존재한다. 이때 일반 주민들은 주체성, 일체감, 자발성, 효능감, 

심지어 의무감을 발달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대한 접촉을 활발히 하게 된다(김명숙, 2005: 331). 같은 맥락

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대부분의 공통된 논의 중 하나는 공･사 모든 관련된 이해관

28) 이는 Box(1998: 20~21)의 네 가지 지역사회 거버넌스 원칙 중 첫 번째 범위의 원칙(scale 
principle)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 혹은 국가 수준의 정부는 공공정책의 많은 이슈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지역수준에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202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2010)

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행위자들간 수평적 방식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헤테라키

적(heterarchical)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cott & Trubek, 2002; Smismans, 2008: 

874). 마찬가지로 로컬거버넌스 구조도 하이어라키적이라기 보다는 헤테라키적 

특성이 있다(Hohn & Neuer, 2006: 293). 지방정책의 영역에 따라 시민사회 행위자

들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수평적이고 헤테라키적인 거버넌스가 더욱 더 

자동적으로 참여적 거버넌스를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Smismans, 2008), 이러

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상호의존적이고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로컬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방정치 발전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

게 된다.

넷째, 모든 정책형성과정에는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분석 결과

에 의하면 초기 정책형성과정에서 일방적 혹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형성하여 집행

하려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통치과정29)에서는 더 이상 단일하

고 동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의 관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하지만 

상호의존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준공공기관･자원기관･민간조직의 결

합을 강조한다(배응환, 2005: 194~195). 민주성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로컬거

버넌스의 개념은 현재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

는 정치적 과정에 대해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시민30)에 대한 점고하는 

관심이 만들어낸 산물이다(문병기, 2003: 32). 행정부주도적모형에 대비되는 로컬거

버넌스(배응환, 2005: 212)로의 이행은 기존 시장(mayor) 우위의 정부 논의(박종민 

편, 2000; 유재원, 2004; 소순창, 2004; 서혁준 2005)를 넘어 지방정치의 발전과 지방민

주주의 공고화와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전문적인 부분에 의해 초

래되는 관료제적 분업은 파트너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데(O'Toole & MacNab, 

2008: 127),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사회 권력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킴으로 인하여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 즉 지방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보다 

대칭적인 권력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능력

29) Kooiman(2000: 146~154)은 통치 방식으로 자율적 통지(self-governing), 협력적 통치(co-governing), 
위계적 통치(hierarchical governing), 그리고 혼합방식 통치(mixed-mode governing)를 제시하였다.

30) 시민들은 항상 지방위원회, 개발위원회, 다른 지역사회 협회에서 자문역할(advisory roles)을 

해왔다(Go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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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선차성을 갖는다(신희영, 2005: 

19). 인간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선호, 가치,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Leftwich, 

1994: 365), 거버넌스 과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고 존

속시킨다(Pierre, 1999). 이러한 차원에서 로컬거버넌스는 결정적으로 정치에 관한 

것이다(Goss, 2001: 11). 정치는 항상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방정치 발

전을 통한 권력의 재분배는 참여를 조장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로컬거버넌스를 위

한 토대가 된다.

다섯째,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다수의 사례분석결과 

나타나고 있다.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한 로컬거버넌스 형성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수준은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다 발전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이들의 인식변화와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와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다(Fox & Meyer, 1995: 93)31). 그러나 지역사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는 지방정부 외에 기업,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특

히 지역의 다양한 관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욱 실

현 가능한 예측이 필요하다(Tylor, 2003: 193). 지역문제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이해관계자들이 로컬거버넌스로의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한 참

여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정책은 이제 지방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의 진행은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정치 현실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는 지방정책을 발의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사회

통제 관점(power over) 보다는 사회생산 관점(power to)(Stone, 1989)32)에 더욱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수평적 상호작

31) Hirst(1990: 2)는 대표민주주의는 낮은 수준의 정부책임성(accountability)과 의사결정에서의 대

중 영향력(public influence)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2) Stone(1989: 229)은 레짐이론을 사회통제(social control) 관점보다는 사회생산(social production)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즉 레짐의 권력은 파편화된 정책 환경(fragmented-policy environment)에
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형성하는 능력에 있다(Rast, 200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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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은(김광구 외, 2006: 63~65; 현근･
전영상, 2008: 303) 로컬거버넌스 형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정치 발전, 나아가

서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제도적 

장치의 구축을 통한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정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책 혹은 이슈에 대해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신뢰 등을 바

탕으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정치의 발전을 연결시켜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인 

등의 분석에 치중하여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정치 발

전과 연결을 시도하였다. 즉, 지방정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로컬거버넌스와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왜 

로컬거버넌스가 지방정치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지 사례분석을 통하여 보다 체계

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

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이해관계자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다보

니 숨어있는 이해관계자들(Bachrach & Baratz, 1970)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지

방정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사례를 선정 및  

분석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하였으나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

석보다는 그 깊이가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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